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3.5.31>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
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
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